
성추행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처분한 것은
무효라고 본 사례(광주지방법원 2021. 10. 7. 선고
2020가합56617 판결)

이 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원고는 상급자인 甲과장이 2019.12.26.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A대학교 인권센터에 甲과장을 두 차례 신고하였으

나 모두 기각 당하였고, 피고 소속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甲과장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

2020. 5. 22. 원고를 해고처분하였습니다.

법원은 (i) 원고가 신고한 甲과장의 행동에 관한 내용과 원고의 반응, 현장 상황에 대한 묘사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

도로 구체적이거나 특징적이고,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러운 점, (ii) 원고의 신고내용 중 일부

가 CCTV 영상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, 이는 회식 장소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겪어 당황하였던 원고가 약 3주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신

고를 하면서 착오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부분만을 이유로 원고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원고에게 甲과장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

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회식 과정에서 신체접촉에 따른 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오히려 원고의 일부 진술

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를 당한 원고를 해고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

시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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